
＜발령기준등＞

주의보 등 발령기준 대상구역 기간 등

경보 　시가지 부근에서, 불곰에 의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불곰이 출몰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

(시정촌) 또는 그 구역.

※지리적 상황과 피해 정보를 고려해 인접

시정촌을 필요에 따라 대상에 추가할 수 있

다.

1개월간을 기준으로

※ 필요시 연장
주의보

　시가지 부근에서, 불곰이 자주 출몰하거나 불곰에 의한 농업피해 등

이 발생하여 일반 주민에게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가지 부근 이외에서, 불곰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의환기 　널리 일반에 또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주의를 촉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설정가능 필요에 따라 설정가능

주의보 등을 발령했을 때는 「불곰 출몰 시의 대응방침」, 「불곰 인명사고 발생 시의 대응방침」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한다.

홋카이도 홈페이지의「불곰 경보 및 주의보 등에 대하여」에서 인용

홋카이도청  공식 X Yahoo! 방재속보 홋카이도청HP 불곰 주의보

※시가지 부근이란 시가지 등(시가지, 취락, 인가밀집지역 및 그 주변부), 통학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 관광시설 등의 구역 및 그 주변부를 말함.

「불곰 주의보」, 「불곰 경보」에 대하여, SNS 등으로

정보가 발신됩니다. 꼭 등록하셔서 불곰의 출몰에 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곰 경보 및 주의보 등에 대하여

홋카이도에서는, 홋카이도 불곰 관리계획에 따라 도내에서 불곰의 시가지 출몰이나 인명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도민이나 방문객 여러분에게 불곰에 의

한 인명피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경보나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